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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등록수출자 제도 개념

□ 등록수출자 제도

ㅇ 유럽연합은 2017년 1월 1일부터 GSP2) 수혜국가와의 거래에서 새로운 

원산지 증명 제도인 이른바 등록수출자 제도(Registered Exporter 

system, 이하 REX)를 처음 도입하여 시행중임

ㅇ 등록수출자 제도는 GSP법 개정에서 처음으로 제도가 소개되었으나， 

신관세법의 도입, 위임규정·이행규정 그리고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 하의 지금의 제도로 자리매김함

ㅇ 등록수출자 제도란 등록수출자가 이른바 원산지 진술서(STATEMENT 

ON ORIGIN))를 작성해·발급받는 원산지 자가 인증 시스템을 뜻함

ㅇ 등록수출자는 송장 혹은 수출 제품을 식별하는 기타 상업문서에 특정 

신고서 (이른바 원산지 진술서)를 포함시킴으로써 등록수출자가 스스

로 특혜 원산지임을 증명하게 함으로써 수출 절차를 간소화시킴

ㅇ 등록수출자가 작성하고·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는 보통 원산지 진술서

(statements on origin) 라고도 하며, 일부 특혜협정들은 ‘원산지 신고

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예: 캐나다-EU 무역협정 CETA)

1) 본　자료는　ＥＵ집행위원회　제공하고　있는　『등록수출자　제도　지침（Registered Exporter 
System (REX) Guidance document），July 2017』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2) 개도국을 대상으로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개도국의 무역확대 및 성장을 주도하는데 목적이 
있음 

본 자료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원산지

관련 증명 제도인 이른바 ‘등록수출자 제도(Registered Exporter

system, 이하 REX)’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참고용1)으로 작성되었음

현재 유럽연합은 등록수출자 제도를 GSP 수혜국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하였으나, 향후 범위를 확대하여 EU와 제3국간 맺은 단일, 양자,

또는 다자간의 여러 특혜무역협정에 사용될 단일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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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GSP 수혜국들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Form 

A)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6,000 유로 초과 수출시 원산지증명서(Form 

A) 대신 등록수출자 제도를 활용하여 특혜를 적용받아야 함

ㅇ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등록수출자 제도는 GSP 국가들을 대상

으로 시행되었으나, 이행규정(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제68조에 근거하여 제3국과 체결한 양자간 특혜무

역협정의 원산지 증명(인증)에도 REX를 적용됨을 예견함

ㅇ EU-캐나다 FTA(CETA), EU-일본 EPA는 시행중이며 향후 베트남과

의 FTA에서도 실행 가능성을 예견함 

양식

REX Before REX after

자료 : Department of Commerce,『Awareness programme on Registered   Exproter      
　　　System(Rex)』, 2018

[ REX 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

ㅇ EU와 제3국 간 특혜협정과 EU 회원국 간 자율 협정들은 EU 웹사이트

에 기재되며, 링크주소는 다음과 같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rules_origin/prefere

ntial/article_779_en.htm.



- 3 -

2. EU 등록수출자 제도 전환 시기

□ 적용 시기 

ㅇ 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등록수출자 전환시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말일(30일)로 밝히고 있음. 단 GSP 수혜국에 따

라 전환 시기는 상이함

ㅇ GSP 수혜국은 등록수출자 적용을 시작하면, 12개월간 원산지 증명서

(Form A)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음

자료 :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 REX 도입 계획 ]

[ 그룹별·연도별 REX 도입 ]

GSP 그룹
2017/1/1

～2018/1/1

2018/1/1

～2019/1/1

2019/1/1

～2020/1/1
2020/1/1 이후

1그룹
- 증명서

- 원산지진술서
- 원산지진술서 - 원산지진술서

- 원산지진술서2그룹 - 증명서
- 증명서

- 원산지진술서
- 원산지진술서

3그룹 - 증명서 - 증명서
- 증명서

- 원산지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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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만일, 12개월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원

산지 증명서(Form A)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등록수출자 제도를 신청한 수출자(노란색 화살표)가 등록수출자 신청 

후 원산지진술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원산지증명서(Form 

A)를 사용할 수 없음

ㅇ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수출자(녹색 화살표)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원산지증명서(Form A)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최

대 2018년 6월 30일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음

자료 :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 연도별 REX 도입 계획 및 주요내용 ]

ㅇ 단 각 GSP 수혜 국가별로 REX 사용 시기는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GSP 국가별 REX 시스템 적용 시기 ]

국가명
Effective application date of the

REX system  (*)
End of the transition period

Afghanistan 29/03/2019 30/06/2019
Angola 25/04/2018 30/06/2018
Armenia 01/01/2018 30/06/2019
Bangladesh 01/01/2019 31/12/2019
Benin REX system not yet applied 31/12/2019
Bhutan 01/01/2017 30/06/2018
Bolivia 08/05/2018 30/06/2019

Burkina Faso REX system not yet applied 31/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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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undi 27/07/2018 30/06/2018
Cambodia 01/01/2019 31/12/2019
Capo Verde REX system not yet applied 31/12/2019
Central African

republic
REX system not yet applied 31/12/2017

Chad REX system not yet applied 30/06/2018
Comoros 06/01/2017 30/06/2018
Congo 28/03/2019 30/06/2018

Cook Islands 17/04/2018 30/06/2018
Democratic

Republic Congo
REX system not yet applied 30/06/2018

Djibouti REX system not yet applied 31/12/2017
Equatorial Guinea REX system not yet applied 30/06/2018

Eritrea REX system not yet applied 30/06/2019
Ethiopia 07/03/2017 31/12/2017
Gambia REX system not yet applied 30/06/2019
Guinea 18/05/2019 30/06/2019

Guinea Bissau 05/12/2017 30/06/2018
Haiti REX system not yet applied 31/12/2019
India 01/01/2017 30/06/2018

Indonesia REX system not yet applied 30/06/2020
Kenya 01/01/2017 31/12/2017
Kiribati 04/04/2018 30/06/2018
Kyrgyzstan 12/02/2019 30/06/2020
Laos 01/01/2017 31/12/2017
Lesotho REX system not yet applied 31/12/2019
Liberia REX system not yet applied 31/12/2017

Madagascar REX system not yet applied 31/12/2019
Malawi 01/01/2018 31/12/2018
Mali 22/06/2018 30/06/2018

Mauritania REX system not yet applied 31/12/2019
Micronesia REX system not yet applied 31/12/2017
Mongolia REX system not yet applied 31/12/2019
Mozambique 28/12/2018 30/06/2019
Myanmar 01/01/2018 31/12/2018
Nauru REX system not yet applied 31/12/2017
Nepal 01/01/2017 30/06/2018
Niger REX system not yet applied 30/06/2019
Nigeria 21/03/2019 31/12/2019
Niue Island 28/06/2017 31/12/2017
Pakistan 06/03/2017 31/12/2017
Philippines 28/05/2019 31/12/2019
Rwanda 07/03/2018 31/12/2018
Samoa REX system not yet applied 31/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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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o Tomé

&Principe
29/06/2018 30/06/2018

Senegal 01/01/2019 31/12/2019
Sierra Leone 16/08/2018 31/12/2017
Solomon Islands 20/09/2017 30/06/2018
Somalia REX system not yet applied 31/12/2017

South Sudan REX system not yet applied 31/12/2017
Sri Lanka 01/01/2018 30/06/2019
Sudan REX system not yet applied 30/06/2019
Syria REX system not yet applied 31/12/2018
Tajikistan REX system not yet applied 31/12/2019
Tanzania 14/06/2018 31/12/2018
Timor Leste REX system not yet applied 30/06/2018
Togo 27/07/2018 30/06/2018
Tonga REX system not yet applied 30/06/2018
Tuvalu 03/10/2018 31/12/2017
Uganda 01/01/2019 31/12/2019
Uzbekistan 01/01/2019 31/12/2019
Vanuatu 01/01/2019 31/12/2019
Vietnam 01/01/2019 31/12/2019
Yemen 09/06/2018 30/06/2018
Zambia 01/01/2017 30/06/2018

…

2017

Angola, Burundi, Bhuta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Central

African Republic, Comoros, Congo, Cook Islands, Djibouti,

Ethiopia, Micronesia, Equatorial Guinea, Guinea Bissau, India,

Kenya, Kiribati, Laos, Liberia, Mali, Nauru, Nepal, Niue Island,

Pakistan, Solomon Islands, Sierra Leone, Somalia, South Sudan,

Sao Tomé & Principe, Chad, Togo, Tonga, Timor-Leste, Tuvalu,

Yemen, Zambia.

2018

Afghanistan, Armenia, Bolivia, Ivory Coast, Eritrea, Gambia,

Guinea, Malawi, Mozambique, Myanmar, Niger, Rwanda, Sri

Lanka, Sudan, Swaziland, Syria, Tanzania

2019

Bangladesh, Benin, Burkina Faso, Cabo Verde, Cambodia, Haiti,

Indonesia, Kyrgyz Republic, Lesotho, Madagascar, Mauritania,

Mongolia, Nigeria, Paraguay, Philippines, Samoa, Senegal,

Tajikistan, Uganda, Uzbekistan, Vanuatu, Vietnam
자료 :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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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등록수출자 근거 법령

□ 개요

ㅇ 등록수출자 제도 관련 규정은 EU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Regulation(EU) NO 952/2013), 위임규정(DA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5/2446)과 이행규정(IA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에 근거하고 

있음

­2013년 10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이른바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Regulation(EU) NO 952/2013)』을 전면 공표하였

고,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 중임

­신관세법에는 특혜/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특혜원산지 관련 내용은 제64조~제66조까지임

­신관세법의 구체적인 내용 즉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위임규정(DA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5/2446)과 이행규정(IA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을 제정함　

­그 중 등록수출자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과 이행 관련 내용은 이행규

정(IA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에 

명시함

[ EU 집행위원회 규정의 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위임규정

(UCC Delegated

Regulation)

신관세법(UCC)의 기술적이고 비본질적 요소(technical and

non-essential elements)에 대한 사항을 규정

이행규정

(UCC Implementing

Regulation)

관세법(UCC)의 통일된 이행조건(uniform conditions)과 회원국

간의 조화로운 적용(harmonised application)을 위한 일부 절

차규정을 구체화하여 만든 규정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2016), 「[EU] EU, 신관세법(UCC)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등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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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규정(IA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ㅇ 이행규정(IA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에서는 등록수출자 제도와 관련 내용은 대부분 GSP 수혜국

을 중심으로 내용을 규정함 

ㅇ 그 중 제68조항 제1항3)이 제3국과 체결한 FTA에서 등록수출자 제도

를 적용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68조항 제1항『“1. EU 법률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원산지 진술서의 

작성·발급을 요구하는 특혜 협정을 맺은 경우, EU 회원국의 세관 기

관이 그 목적에 맞게 등록한 수출업자들만이 해당 문서를 작성·발급되

기도 한다. 그 수출업자의 신원은 시행결정문 2014/255/EU에 관한 부

속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REX에 기록된다. 본 절(Section)의 하위

절(Subsections)2에서 9는 필요한 부분을 수정함으로서 적용한다.』 

라고 명시함

ㅇ 단 사실상 제68조는 제3국가와의 양자간 협정에서 등록수출자 제도 도

입을 위한 근거 규정일 수 있으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

부적인 내용은 각 협정문 내용에 따라 운용

3) (1) of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015/2447 states that " 1. Where the 
Union has a preferential arrangement which requires an exporter to complete a 
document on origi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Union legislation, such a 
document may be completed only by an exporter who is registered for that 
purpose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a Member State. The identity of such 
exporters shall be recorded in the Registered Exporter System (REX) referred 
to in the Annex to Implementing Decision 2014/255/EU.  Subsections 2 to 9 of 
this Sec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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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등록수출자 제도 운영 현황

①  등록수출자의 조건

□ EU 등록수출자의 조건

ㅇ (EU 내) EU에 설립된 원산지 물품 수출업체(exporter)나 제조업체

(manufacturer) 혹은 무역업체(trader), 또는 물품 재위탁업체( re-consignor 

of goods)는 모두 자신의 관할 세관에 등록수출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짐

­단, 해당업체가 세관 당국이 실시하는 확인검증을 위해 수출 혹은 재수출 대

상 물품의 자가원산지인증에 대한 적합한 증거를 보유한 경우에 한함

ㅇ 한 EU 회원국가에 본사를 그리고 다른 회원국가에 건물이나 창고를 보유한 

EU 기업은 회원국 어디에서든(또는 본사와 지사가 각각 다른 EORI 번호를 

보유하고 있다면 양쪽에서) 등록을 신청 할 수 있음

­한 EU 회원국가에서 자신의 EORI번호로 이미 인증 받았다면, 다른 회원국가

에서 같은 EORI 번호로 인증을 신청 할 수 없음

□ GSP 등록수출자의 조건

ㅇ GSP수혜국에 설립된 원산지물품의 수출업체(exporter)나 제조업체(manufacturer) 

혹은 무역업체(trader), 또는 물품 재위탁업체( re-consignor of goods)는 모두 관

할기관에 등록수출자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짐

­단, 수출업체가 세관당국이 실시하는 확인 검증을 위해 수출대상품목의 원산

지에 관한 적합한 증거를 보유한 경우에 국한함

­수출업체는 자신이 영구적으로 설립된 국가 혹은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관할

기관에 인증을 신청 

ㅇ 수출업체는 실제 운영되는 제조업체 또는 무역업체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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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수출자의 의무

ㅇ 등록수출자는 관련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모든 적합한 증빙 자료를 관할 

기관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함

ㅇ 등록수출자는 언급된 관할기관으로부터 자신의 회계와 물품 제조과정에 대한 

확인 검증을 받아야 함

ㅇ 등록수출자는 자신이 작성하고·발급받은 원산지 확인서 및 이와 관련된 보충

증빙자료 사본을 적어도 3년간 보관해야 함(또는 특혜 협정에 따라 EU 회원

국가의 국가 법률이 지정하는 기간에 의해 3년 이상이 될 수도 있음)

­특혜 무역협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기간의 시작시점은 원산지 확인

서가 작성되어 발급된 당해 년도 말

ㅇ 등록수출자의 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업체에 있음

ㅇ 등록수출자는 자신의 등록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을 관할기관에 

통보하는데 동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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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부등록절차

□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 

ㅇ 등록수출자 지위를 얻고자 하는 신청인은 해당 국가에 권한있는 세관당국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함

ㅇ GSP 등록수출자 신청시, 해당 기업은 이행규정(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2447) 부속서 22-06의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참고 1 참조)

ㅇ GSP 제도를 적용받지 않은 수출업체는 부속서 22-06 양식을 사용하되 등록

할 때 필요한 변경을 적용해야 함

­(온라인 신청 방식)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EU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

속 후 양식 작성 

  * 단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관세　당국에　신청　전　확인　필요

　　　신청사이트 : https://customs.ec.europa.eu/rex-pa-ui/

서면 양식 온라인 신청 양식

자료 :https://customs.ec.europa.eu/rex-pa-ui/#/create-preapplication/

[ REX 서면·온라인 등록수출자 신청 작성 양식 ]

https://customs.ec.europa.eu/rex-pa-ui/


- 12 -

□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 

ㅇ 신청서식（부속서 22-06）은 크게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첫번째는 수출자 정보, 두번째는 REX와 관련된 특정 연락처(기업 내 원산지 관

련 담당자), 세번째는 주요 사업영역, 네번째는 특혜무역협정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정보, 다섯번째는 수출자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 마지막으로 여섯번째는 데

이터 공개 여부에 대한 정보동의를 포함 

­단　GSP수혜국들의 경우 TIN 번호를 EU에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REX 신청 

전 TIN번호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함

   * TIN (Trader Identification Number) : 세계관세기구(WCO)가 지정한 정보요소로, 국가가 고

유방식으로 업체를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됨

­항목 1: 수출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함

­TIN, 수출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국가, 이메일·팩스·전화번호

□ 항목 1 기입정보

EORI or TIN

EORI：EORI number는　EU내　사업자（Economic Operator에게　부여된　사

업자 등록 및 식별 번호임
TIN은 무역업자 식별 번호임. 이것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정의한 정보

요소로, 한 국가가 고유 방식으로 한 업체를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됨. 아직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 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GSP수혜국과 OCTs는

그들 사업자들에게 TIN을 부여함

수출자 이름

거리 주소(Street and Number)

우편번호. 만약　우편번호가　없는 국가의 경우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임

도시명

국가명

이메일, 팩스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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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 :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그리고 가능한 경우 이메일을 포함한 구체적인 

연락처 

­항목1의 내용은 업체의 주요 연락처들을 비롯한 일반정보를 제공한 반면, 항

목2는 REX 제도 상 특정 연락처(예- 기업 내 원산지 사안관련 담당자) 제공

을 허용함 

­항목2는 선택 항목이며, 등록수출자가 항목1에서 이미 제공한 것과는 다른 연

락처 제공이 중요하다고 여길 경우 사용될 수 있음

□ 항목 2 기입정보

성명

주소와 번지(Street and Number).

우편번호. 우편번호가 없는 도시의 경우 동 정보는 선택사항

도시명

국가

이메일, 팩스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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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3 : 주요 사업활동 영역이 제조업인지 무역업인지 명시. 둘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될 수 있음

­항목 4: 특혜협정 자격을 받는 상품을 직접적으로 표기. 여기에는 HS코드의 

호(headings) 또는 류(chapters)가 포함됨(또는 제20류 이상의 품목인 경

우에는 해당 류)

­상품 목록은 일일이 직접적으로 표기(indicative). 즉, 수출업체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의 원산지 진술서를 작성 · 발급하는 것이 원산지 진술서

를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

­하지만 수입측 세관 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사후검증사안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 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출 당사자 측 관할 기관들이 빠진 HS코드를 추가하기 위해 등록수

출자에게 등록 정보 수정을 제안하기도 함

□ 항목 4 기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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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5: 수출자의 서약

□ 항목 5 기입정보

승인된 서명 장소

- 승인된 서명 일자 (※ 일반적으로 서명 일자에 대한 요구가 존재함)

승인된 서명자 이름

승인된 서명자 직책

­항목 6: 공용 웹사이트에 수출업체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한 사전 고지와 

동의

­해당 수출업체는 이 항목에 서명함으로써 정보공개에 동의하게 되며, 다음의 

정보가 요구됨

­항목 5와 6은 서약 사항들과 정보 공개 동의 각각에 수출업체의 서명을 포함

함. 수출업자가 관할 기관에 등록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수출업체

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함

­그러나, 신청서를 해당 관할 당국에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수출국은 등록수출자가 되기 위한 신청서를 관할 당국에 제출할 때 전

자적으로 인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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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6 기입정보

승인된 서명 장소

- 승인된 서명 일자. (※ 일반적으로 서명 일자에 대한 요구가 존재함)

승인된 서명자 이름

승인된 서명자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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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절차(Process)

ㅇ 등록수출자 관련 자료(Registered Exporter System(REX) Guidance 

document 및 기타 관련 자료 등4))에 따라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세관에 

등록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단계) 등록수출자가 되고자 하는 신청자(수출자, 생산자 또는 제조자)는  온라

인 또는 서류로 자료를 제출

­ (2단계) 신청서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은 

수출자에게 등록수출자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정보(REX 번호, 등록일, 

유효기간)를 EU 집행위원회 중앙 데이터베이스5)에 등록

­ (3단계) 관할 당국은 신청자에게 동 정보를 통보함 

［ 등록수출자 신청 절차 ］

자료: European Commission, The REX system, 2017

4) Ministry of Commerce, The Registered Exporter (REX) System, 2018
5) REX 시스템은 유럽 위원회가 제공하는 중앙 집중형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임. 여기에는 GSP 수혜

국 수출자와 유럽 연합 운영자(예: 양자 누적의 목적으로 GSP 수혜 국가로 수출하는 자) 
목록이 모두 기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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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업체 등록기간

ㅇ 관할 기관들의 수출업체 등록에 대한 공식적 시간제한은 없음

­하지만 이행규정 제80조(등록수출자 데이터베이스: 당국의 의무) 2항에 “지체 

없이” 등록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

단됨

□ 등록의 유효성 

ㅇ 등록수출자 등록번호의 유효성은 제한이 없음

ㅇ 등록취소의 경우, 등록 취소업무를 실행하는 관할 기관들이 취소가 발효될 

날짜를 규정. 이 경우 취소 발효 날짜까지 한정적으로 유효함

ㅇ EU 등록수출자는 REX를 사용하는 모든 특혜무역협정에서 자신의 등록 번호를 

사용 할 수 있음 

­실제로 정보는 개괄적인 것이며, 특혜협정의 구체적인 요소들과 관련이 없음

(즉, 신청양식에 들어있는 해당 협정들의 원산지 관련 특정 규정들과 관련이 

없음)

ㅇ GSP 수혜국의 등록수출자는 EU,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수출시 동일한 

REX 번호를 사용 가능

­ EU,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의 원산지 규정이 비슷하므로 같은 REX IT 시스템

을 공유하고 GSP 수혜국 수출업체들에게 하나의 인증만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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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출업체의 등록변경 및 취소

□ 수출자등록의 변경

ㅇ 등록수출자는 자신의 관할 기관들에게 정보의 모든 변경 사항을 통지할 의무

가 있음

ㅇ 등록수출자가 등록 변경을 요청하려면, 등록 변경 담당 관할 기관들에게 의

무적으로(자필로 또는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을 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해야 함 

­정보 변경 요청을 위한 견본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님. 수출업체

들이 자신들의 관할 기관들에게 정보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 양식을 견본으

로 사용 할 수 있음

ㅇ 관할 기관들은 인증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혹은 온

라인 본인 인증을 받으면 온라인으로 신청자에게 통지

ㅇ 등록수출자로서 한번 인증을 받게 되면 REX를 원산지인증시스템으로써 사용

하는 모든 법적 제도에서 자동적으로 유효함 

­그러므로 새로운 특혜무역협정이 REX를 사용한다면 인증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음



- 20 -

□ 등록수출자 인증 취소

ㅇ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수출자가 REX로부터의 삭제를 직접 요구함

­수출자가 REX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가 더 이상 등록번호를 사용할 의지가 없는 경우

­ 해당 업체가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ㅇ 관할 기관들이 등록수출자를 사후관리(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경우 

관할 기관들이 등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함

­등록수출자가 의도적으로 혹은 부주의로 허위정보가 기재된 원산지진술서를 작성

했거나 그것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

­해당업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확인

­등록수출자가 더 이상 REX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

(예: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그 사안이 심각한 사안이라고 간주

될 경우)

ㅇ 수출업체의 취소된 등록번호를 새로운 수출업체들의 인증에 사용해서는 안됨

ㅇ 과거에 인증 받았지만 인증이 취소된 수출업체가 다시 신청할 경우, 관할 기

관들이 해당업체에게 새로운 등록번호를 배정하며 과거 취소된 등록 번호를 

재사용하지 않음(단 취소가 무효일 경우는 제외) 

­단, 수출업체가 취소 철회 소송에서 승소했거나 혹은 실수로 취소된 경우 취소가 

무효화되며, 해당업체는(취소된 것과) 같은 인증 번호를 다시 배정받을 수 있음

­단, 등록수출자가 법적 지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 업체가 되어 신규 

EORI번호(EU의 경우) 혹은 신규 TIN(GSP 수혜국의 경우)을 받을 경우, 기존 인증

을 취소하고 이전과는 다른 인증 번호를 해당 업체에게 배정하는 것이 권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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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산지 진술서의 작성

□ 원산지 진술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는 자

ㅇ 원칙적으로,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는 등록수출자는 상품의 원산

지를 신고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검증요청에 응할 수 있어야 함

­원산지 진술서를 작성·발급한 등록수출자가 생산업체가 아니라면 (예-무역업체), 

그는 물품의 원산지를 신고하고 증명하고 검증 요청에 응하는데 필요한 모든 

필수서류(공급업체의 신고서)를 지참해야 함

ㅇ GSP 지역 누적(regional cumulation) 적용 시, 

­EU로 수출하는 GSP 수혜국의 등록수출업체가 이행규정 제92조(원산지진술서

에 관한 일반사항) 1항에 따라 원산지 진술서를 작성·발급 

ㅇ GSP 위탁판매용 원산지 물품의 가치가 일정수준 이하라면, 등록된 혹은 등

록되지 않은 모든 수출업체들이 원산지 진술서를 작성·발급 가능

­그러나 GSP 수혜국에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s of origin) A 양식을  발급하

는 것은 불가능함

ㅇ EU내 (인증되거나 혹은 인증되지 않은) 재수출자는,

­GSP 제도 하에서 작성·발급된 원산지 확인서들을 대체하는 대체확인서를 작성·발

급할 수 있음. 단, 노르웨이, 스위스로 발송되는 상품의 경우, REX에 등록된 재

수출자만 대체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발급 가능

­ FTA의 적용 하에서 작성·발급된 원산지 확인서를 대체할 대체 원산지 확인서

를 작성·발급 가능

­ FTA의 적용 하에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신고서 또는 송장신고서를 

대체할 대체 원산지확인서들을 작성·발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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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진술서(STATEMENT ON ORIGIN)의 문구

ㅇ GSP 적용 원산지 진술서의 신고 문안은 이행규정 부속서 22-07(지침6) 부

속서 3에 수록)

[ 등록수출자 원산지 진술서(GSP용) 지침 부속서 3 ]

자료　：European Commission 　Registered Exporter System (REX) Guidance document），July 2017

ㅇ EU의 GSP 제도 이외에 작성·발급 되는 원산지 진술서의 본문에 적용할 때

에는 필요한 변경을 하여 사용

[ 등록수출자 원산지진술서 (FTA용) 지침 부속서 4 ]

자료　：European Commission 　Registered Exporter System (REX) Guidance document），July 2017

6) European Commission 　Registered Exporter System (REX) Guidance document），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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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특혜무역협정은 원산지 진술서에 대한 본문을 따로 규정하지 않음(이행규

정 부속서 22-08 또는 지침7) 부속서 4 활용 가능)

ㅇ 원산지 관련 문서의 본문을 제공하는 FTA에 REX가 적용될 때, 해당 원산지 

관련 문서의 본문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예를 들어, 원산지 진술서 본문을 제공하는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CETA)

의 경우 EU 등록수출자는 CETA에 규정된 본문에 따라 원산지 진술서를 작성 

및 발급

ㅇ 원산지 제품의 가치가(GSP, FTA : 6,000 유로, OCTs : 10,000 유로) 이상

일 경우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가 원산지 진술서에 명시되어야 함

­위탁된 원산지 제품의 가치가 GSP와 FTA 하에서 6,000유로, OCTs에서는 

10,000 유로 미만일 경우, 등록 받은 혹은 받지 않은 모든 수출업체들이 원산

지 진술서 작성·발급할 가능

ㅇ 수출국 관련 기관들은 유로로 가치를 계산하고, 환산해야 함 

­그리고 가치는 수출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동안 변경될 수 없음

­인코텀즈의 정의(EXW, CIF, FOB, DDU…)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에 따라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수출국에 달려있

음

ㅇ 원산지 진술서에 언급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업문서에 기재된 모든 품목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분명한 표시가 있어야 함

­그러한 표시 방법 중 하나는 각 품목 옆에 원산지 기준을 표시하고, 원산지 진술서

의 원산지기준에 “본 상업문서의 품목 옆에 표시된 대로(as indicated next to the 

items of the commercial document)”라고 언급하는 것

ㅇ 원산지 진술서에는 수출업체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지 않음

7)　European Commission 　Registered Exporter System (REX) Guidance document），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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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경우) FTA의 적용을 받는 수출업체가 원산지 관련 문서를 작성·발급할 

때, 등록수출자는 원산지 관련 문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나, 원산지관련 문서에 서

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FTA의 본문에 예견된 경우에 한함

ㅇ 원산지 확인서에 기재된 수출업체명이 분명히 식별될 수 있어야 하며, 제3자

도 분명히 알아 볼 수 있어야 함

ㅇ 등록수출자는 원산지 제품을 분명히 확인 시켜주는 송장이나 기타 상업문서

에 본문을 타이핑하거나 프린트함으로써, 혹은 소인을 찍음으로써 원산지 진

술서를 작성·발급함

ㅇ 해당 상업문서의 발행인이나 등록수출자가 상표를 첨부한 사실이 분명히 확

인될 경우에만, 상업서류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레이블에 원산지 진술서를 

표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 원산지 진술서를 포함하는 포함 문서

ㅇ 원산지 진술서는 송장 또는 관련 기타 상업문서에 작성됨

­그러나 B/L 또는 선하증권 같은 운송서류는 기타 상업 문서로 간주되지 않는데, 이

는 운송인 혹은 운송대리인(forwarding agency)이 발행하기 때문임

ㅇ 원산지 진술서는 분리된 낱장의 상업문서로 제출되기도 하는데, 단 이 낱장

이 아 상업문서의 확실한 경우에만 해당됨

­상업 문서가 여러 장으로 이뤄진 경우, 쪽번호를 매기고 전체 쪽수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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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진술서에서 원산지 제품의 식별 

ㅇ 원산지 진술서가 작성된 문서에는 제품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세부 사항들이 

기재됨

ㅇ 비원산지 제품들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되어야 함 

­모든 제품 라인 뒤 괄호 안에 그 물품의 원산지제품 여부를 표시

­송장 2개의 분류 제목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을 기입하고 해당 제목 밑

에 상품을 분류

­제품 자리에 연속적으로 번호를 매기고, 마지막으로 원산지 제품의 수와 비 원산지 

제품의 수를 표시

ㅇ 송장이나 기타 상업 문서에 기입된 상품들이 다른 국가들이나 영토에서 특혜 

원산지 규정의 혜택(GSP 지역누적 등)을 받게 될 경우, 그 국가들이나 영토

의 공식적인 약어 (ISO codes) 혹은 이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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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EU 등록수출자 제도 원산지의 통제관리

ㅇ GSP 수혜국 관할기관 또는 EU회원국 세관기관은 원산지 진술서에 언급된 

제품의 원산지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함

­수입 당사자가 1개 혹은 여러 개의 원산지 진술서에 대해 사후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실시

­위험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기관이 자발적으로 실시 

ㅇ 원산지검증은 수출업체에 요청한 서류 또는 현장검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절차를 수행

­등록수출자가 수출했던 자재나 제품의 원산지 증거자료에 대한 차후 검사 요청이 

있었던 경우 : 자재와 제품에 대한 원산지 진술서 확인검사

­등록수출자가 다른 업체들로부터 구매한 상품이나 자재에 대한 원산지 증거로 갖고 

있는 ‘공급업체 신고서’의 경우 또는 정확성을 인증 받기 위해 INF-4(EU내에서)가 

요구되는 경우 : 공급업체 신고서에 대한 확인 검사 작업

­수출업체가 제시한 회계 정보를 수출업체의 사용 자재나 제품의 거래 과정과 비교하기

ㅇ 관할기관들은 자국의 인증 수출업체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ㅇ EU의 각 회원국(또는 GSP 수혜국)은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나 행정 용역업체를 결정함

­원산지통제관리 업무는 EU 회원국 또는 GSP수혜국 내 업무분배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에 위임될 수 있음

ㅇ 불일치 사항이 감지될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시정 조치 가능

­ 사안이 경미한 경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경고문 발행 

­등록수출자로서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정보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정보 업데이

트 이행요구

­등록수출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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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 EU 등록수출자 유효성 확인

ㅇ REX 정보는 다른 업체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조세 및 관세총국(DG 

TAXUD)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ㅇ EU 내 수입업체들은, REX 정보가 공개되는 해당 웹사이트를 참조해, 등록수

출자의 원산지 진술서에 대한 유효성 확인 가능

자료 : EU집행위원회(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rex_home.jsp?Lang=en)

［ 등록수출자 유효성 확인 ］

­등록수출자가 신청양식 항목 6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의 정보공개에 동의했다면, 모

든 정보가 웹사이트에 공개됨

­등록수출자가 신청양식 항목 6에 서명하지 않아 정보공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하위 정보(대표적)들만 익명으로 웹사이트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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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Françcois Becquart European Commission, TAXUD/B4, 『The REX system』，2017

［ 등록수출자 확인 가능한 정보 ］

ㅇ 지역 혹은 양자누적과 관련된 GSP 수입업체들은 등록수출자들로 부터 제품에 

사용된 자재의 원산지를 인증하는 원산지 진술서를 받음으로써 등록수출자들의 

유효성을 항상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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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1] EU 등록수출자 신청 양식(GSP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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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2] EU 등록수출자 신청 양식(FTA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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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3] EU회원국 등록수출자 번호 체계

국명 영문 약어 등록수출자 표기 번호 예시

오스트리아 Austria AT Registrierter Ausführer ATREXD12A347
벨기에 Belgium BE Exportateur enregistré -
불가리아 Bulgaria BG REX система -

체코 Czech
Republic CZ Systém registrovaného

vývozce -

덴마크 Denmark DK - -
독일 Germany DE registrierten Ausführer DEREX87500013

에스토니아 Estonia EE Registreeritud eksportijate -

아일랜드 Ireland IE Registered Exporters
System -

그리스 Greece EL - -
스페인 Spain ES Registros y censos

프랑스 France FR Le statut d’exportateur
enregistré

이탈리아 Italy IT E S P O R T A T O R I
REGISTRATI

ITREXITREX12345
67890

키프리스 Cyprus CY - -
라트비아 Latvia LV - -
리투아니아 Lithuania LT - -
룩셈부르크 Luxembourg LU Système REX -
헝가리 Hungary HU - -
크로아티아 Croatia HR registriranih izvoznika -
몰타 Malta MT REX -
네덜란드 Netherlands NL geregistreerd exporteur -
폴란드 Poland PL - -
포르투갈 Portugal PT -
루마니아 Romania RO exportatorilor înregistraţi
슬로베니아 Slovenia SI -

슬로바키아 Slovakia SK systém registrovaných
vývozcov

핀란드 Finland FI Rekisteröity viejä
스웨덴 Sweden SE Registrerad exportör
영국 United Kingdom UK Registered Exporter (REX)
주: REX번호체계 : 국가명(2자리) REX(3자리) 영숫자(30자리) 등으로구성('19.08.14)
자료: 각기관별세관홈페이지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